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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기획재정부령 제881호, 2021. 12.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
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52개 물품 중 세척기, 멸균기 등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43개 물품을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품명을 법률에서 정하는 관세율
표의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제조업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한시
적으로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설비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8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
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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